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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질·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

제10조(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) ①전기ㆍ전자제
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
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
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
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
야 한다.

제37조(보고와 검사 등) ①환경부장관, 산업통상자
원부장관(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
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
정한다) 또는 국토교통부장관(제25조제1항제2
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)
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
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
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
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33조(보고와 검사 등)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
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
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
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

별표8. 과태료의 부과기준 - 2. 개별기준
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

위탁한다.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

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

위반행위
해당

법조문

과태료 금액 (단위 : 만원)

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

고. 법제37조를 위반하여
보고·제출을 하지 아니
한경우

법제45
조제5항
제7호

1) 고의로 보고·제출하지
않은경우

50 80 100

2) 정당한 사유 없이보고·
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30 50 80

3) 그 밖의경우 20 30 50


